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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  목  보건복지부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협조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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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법제국 국장 김상구[6573] 법무팀장 김성진[6683] 팀원 양혜민[6609]/ E-mail : ship765@naver.com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문[의료기관정책과-750호(2023.2.2.)]

3. 상기와 관련하여, 의료법 제38조의2(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

운영)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, 보건

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을 지원 중에 있으며 우리협회에 

의료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 대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

하였습니다.

4. 이에 따라, 붙임과 같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

협조를 요청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한편,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비용 지원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‘수면마

취’를 하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안내한바 있으나, 이에 대

해 우리협회는 법적, 의학적 측면에서도 부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적극적인 

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바, 이와는 별개로 마취 방식과 관계없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

에서도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

니다. 

#붙임 1) 보건복지부 공문(의료기관정책과-750호) 1부. 

       2) 보건복지부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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